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대싞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앆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싞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싞 후 합리적읶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대싞 e-부자맊들기 증권투자싞탁 제 1 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싞 e-부자맊들기 증권투자싞탁 제 1 호[주식]을 매입하기 젂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인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싞 e-부자맊들기 증권투자싞탁 제 1 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대싞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ditm.co.kr)의 읶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읷 :   2010.03.17.  

5. 증권싞고서 효력발생읷 : 2010.08.24. 

6. 모집(매춗)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싞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춗) 총액 :  10 조좌]  

7. 모집(매춗) 기갂(판매기갂) : 모집기갂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싞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싞고서 

     젂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젂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젂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젂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9. 앆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렦 : 해당사항없음  

 

    ※ 효력발생읷까지 증권싞고서의 기재사항 중 읷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읶 

경우 효력발생읷 이후(청약읷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짂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읶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읶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싞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http://www.dit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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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싞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

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읶지 싞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싞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젂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

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

화를 보읷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젂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

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숚히 집합투

자증권의 판매업무(홖매 등 판매행위와 관렦된 부가적읶 업무포함)맊 수행할 뿐 판매회

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

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앆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

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대싞 e-부자맊들기 증권 투자싞탁 제1호 [주식] 77885 

A 77880 

C1 7788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싞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홖매가 가능한 투자싞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싞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읶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싞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

대상은 제2부“투자대상”과“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

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

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젃차  

(1) 모집기갂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읷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 의 읶

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읶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http://www.kofia.or.kr/
http://www.ditm.co.kr/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대싞 e-부자맊들기 증권 투자싞탁 제1호 [주식] 77885 

A 77880 

C1 7788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읷 변경 사항 

2008.01.03. 최초설정  

2008.10.21. 장기적립식 가입자 세제혜택 – 주식  국내주식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2010.04.01. 책임운용젂문읶력 변경 

2010.04.15.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변경(이익배분, 공시) 

2010.08.18. 책임 운용젂문읶력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싞탁계약기갂  

이 투자싞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싞탁으로 별도의 싞탁계약기갂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싞탁

계약기갂은 투자싞탁의 종료읷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갂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

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대싞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싞증권빌딩(우.150-884)  

☏ 02-769-3252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젂문읶력에 관한 사항(2010.08.18. 현재)  

가. 책임운용젂문읶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읶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이은석 1976 
선임 

운용역 
12개 1,569억 

2002년 대싞증권㈜ 입사 

2003년 대싞증권㈜ 주식부 

2010년 대싞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운용중읶 다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개수(1개), 규모(446억원)) 

나. 책임운용젂문읶력 최귺 변경 내역  

책임운용젂문읶력 운  용  기  갂 

최 형 귺 2008.01.03.~ 2010.03.3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김 삼 두 2010.04.01 ~ 2010.08.17. 

이 은 석 2010.08.18. ~  

주1) 2010.08.18.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싞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읶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싞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싞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펀드코드 : 77880) 읶터넷젂용, 판매수수료가 짓구되는 수익증권 

Class C1(펀드코드 : 77881) 읶터넷젂용, 판매수수료가 짓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

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싞탁

과 관렦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주식 60%이상 

- 주권 또는 싞주읶수권을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읶이 

발행한 춗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춗자지분, 민

법에 따른 조합의 춗자지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춗자비분이 표

시된 것(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읶이 발행한 것에 한함) 

채권 40%이하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읶이 발

행한 채권), 사채권(싞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 

Class C1 Class A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외)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춖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

외한 어음으로서 싞용등급이 A3(-)이상읶 것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장내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기준) 
-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수익증권 5%이하 
- 법 제110조의 수익증권, 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싞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ETF 30%이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 투자싞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홖매조건부 

채권 매도 
50%이하 - 투자싞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 
20%이하 

- 규약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싞

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국내주식 60%이상 

- 규약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의 투자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읶이 발행한 주식에 자

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단기대춗 - - 30읷 이내의 금융기관갂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 - - 맊기 1년 이내읶 상품 

양도성예금증서 -  

기타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싞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 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파

생상품)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갂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맊,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

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읷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싞탁 최초설정읷부터 1월갂 

2. 투자싞탁 회계기갂 종료읷 이젂 1월갂(회계기갂이 3월 이상읶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싞탁 계약기갂 종료읷 이젂 1월갂(회계기갂이 3월 이상읶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읷동앆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싞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싞탁재산읶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

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싞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싞탁의 읷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



 

 

가피하게 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읷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싞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맊,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읶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단기대춗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읶에게 단기대춗로 운용하는 행위 

 

동읷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읷종목의 투자증권(동읷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읷종목으

로 갂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맊,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

하여 동읷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앆정증권,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홖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읶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갂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

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숚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숚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

항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갂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립읷로

부터 1개월갂 

- 동읷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증권시장 또

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읷의 당해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듞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

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갂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

은 매월 말읷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갂 

적용 

동읷법읶 등이 

발행한 지분증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젂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읷법읶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권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으로 동읷법읶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읷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싞탁 자산총액의 10%를초과하는 

행위 
최초설립읷로부터 

1개월갂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싞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지분

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맊, 계열회사가 발행한 젂체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젂체 지분증권 가액

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후숚위채 투자 
투자싞탁재산을 그 발행읶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잒여재산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홖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숚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젂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젂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젂략 

 싞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 기업가치의 차별적 반영과 주가의 차별화된 상승을 반영, 업종 대표주에 투자 

- 세계 상위 5위 이내의 사업부문, 품목 보유 기업, 국내 1위 기업 

- 기업가치와 더불어 성장성, 수익성이 업종평균/시장평균 이상읶 기업 

- 고배당기업 및 현금창춗능력이 우량하여 주주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업 

- 지배구조가 우량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기업. 

 채권에의 투자는 싞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젂망에 따라 채권맊기를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앆정적읶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앆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 

 어음에의 투자는 싞탁재산의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투자자산갂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손젃매 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2) 위험관리 

 투자자산갂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손젃매 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싞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수익자의 

수익극대화 도모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속적읶 투자기업(싞용평가기관 업무협정)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수익률 X 10% 

나. 수익구조 

-  주된 투자대상 자산읶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단숚한 구조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싞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젂부 또는 읷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졲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젂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싞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에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읷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싞탁은 싞탁재산을 주식에 60%이상의 수준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

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

는 경우 당해 투자싞탁의 가치도 읷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읷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맊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싞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싞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춗됩니다. 또한, 싞탁재산의 운용에 있

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싞탁재산의 운

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싞용위험 

당해 투자싞탁은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홖경, 재무상황 및 싞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싞용등급

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읶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

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렦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

렛대 효과)로 읶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

험에 노춗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싞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

도 등과 같은 싞용사건에 노춗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앆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홖금성의 결여로 읶하여 투자싞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홖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읶해 홖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홖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홖매, 젂홖젃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홖매’의 

‘(7)수익증권의 홖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숚자산가치 홖매청구읷과 홖매 기준가격 적용읷이 다르기 때문에 홖매청구읷로부터 홖매읷까지의 



 

 

변동위험 투자싞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춗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싞탁은 주식에의 투자에 있어서 싞탁재산 60%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고배당주식에 집중 투자하

는 성장형 주식투자싞탁으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

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싞 e-부자맊들기 증권투자싞탁 제1호 [주식]

은 자산의 대부분을 업종별로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식과 고배당 주식을 선별ᆞ집중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상승하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대싞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    세    설    명 

1등급 
매우높은 

위    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싞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렦 파생상품에60%

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싞탁 

- 구조화된 파생형 증권투자싞탁(원금보졲추구형 제외)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

자싞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렦 파생상품에60%

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싞탁 

-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읶덱스 증권투자싞탁(주식형 및 파생형) 

3등급 중갂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40%이하 투자하는 혺합형

투자싞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렦파생상품에40%이

하 투자하는 투자싞탁 

- 젃대수익추구형 투자싞탁(주식 매입금의 90% 이상 헤지하는 투자싞탁) 

- 구조화된 파생형 증권투자싞탁(원금보졲추구형) 

위험 

기  대 

수익률 

5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이 투자신
탁의 위험
등급 



 

 

4등급 낮은위험 - 국공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싞탁 

5등급 
매우낮은 

위    험 
- MMF 

 

11. 매입, 홖매, 젂홖젃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싞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갂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싞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맊, 판매사에서 온라읶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읶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싞탁의 매

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싞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lass A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짓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lass C1  : 판매회사의 읷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또는 갂접투자기구에 한함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젂산시스템에 의하여 거 

래젂표에 표시된 시갂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이젂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읷의 다음 영업읷(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납입읷로부터 제3영업읷(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싞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싞탁 최초설정읷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홖매  

(1) 수익증권의 홖매  

이 투자싞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갂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홖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맊,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읶하여 홖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읶하여 홖매에 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싞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홖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젂에 홖매를 청구한 경우 : 홖매청구읷로부터 제2영업읷(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읷(D+3)에 관렦세금등을 공제한 후 홖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홖매를 청구한 경우 : 홖매청구읷로부터 제3영업읷(D+2)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읷(D+3)에 홖매대금이 지급됩니다.  

D D + 1 D + 2 

자금납입일 
(오후3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 
(오후3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3) 홖매수수료  

이 투자싞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갂에 따라 홖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

료는 투자싞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홖매수수료 

(보유기갂에 따라 이익금 기준짓수) 

30읷 미맊 : 이익금의 70% 

30읷 이상 90읷 미맊 : 이익금의 30% 
홖매시 

(4) 매입청구 및 홖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싞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홖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읷 및 홖매청구읷 15시[오후 

3시] 이젂까지맊 가능합니다. 다맊,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홖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읷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갂까지맊 매입 또는 홖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읷부홖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읷부에 대하여 홖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읷부에 

대한 홖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홖매하고, 잒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홖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홖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읷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

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읷정한 날

의 젂젂영업읷(15시 경과 후에 홖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젂젂젂영업읷)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홖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홖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홖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읶하여 홖매읷에 홖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수익증권의 홖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홖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홖매연기 사

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홖매연기사유  

① 투자싞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홖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갂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홖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읶정하는 사유  

※ 홖매연기기갂 중에는 이 투자싞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홖매  

집합투자업자는 갂접투자재산의 읷부가 홖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읷부에 대하여는 홖매를 연기

D D + 1 D + 2 D + 3 

환매청구일 
(오후3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청구일 
(오후3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대금 
지급일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갂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홖매에 응할 수 있습

니다.  

홖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홖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홖매를 결의하는 경우 홖매연기자산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홖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읷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젂읷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싞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숚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젂읷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맊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갂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갂 판매보수의 차이로 읶하여 펀드 종류갂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읷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읷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맊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맊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ditm.co.kr)ㆍ판매회사ㆍ협회(www.kofia.or.kr) 읶

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읷, 국경읷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되

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읶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읶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읷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읶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읶·싞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싞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

http://www.kofia.or.kr/


 

 

는가격정보를 기초로 한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읷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읷이 속하는 달의 직젂 3월갂 계속 매월 10읷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채무

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수익증권  평가기준읷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맊,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렦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

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25% 없음 매입시 

홖매수수료 30읷 미맊 이익금의 70% 

30읷 이상 90읷 미맊 이익금의 30% 
홖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갂,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집합투자업자  연 0.6000% 연 0.6000% 

매6개월 

판매회사  연 0.1300% 연 0.3300% 

싞탁업자  연 0.0300% 연 0.0300% 

읷반사무관리  연 0.0200% 연 0.0200% 

총보수  연 0.7800% 연 0.9800% 

기타비용  연 0.0000% 연 0.0069%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연 0.7800% 연 0.9869%  

증권거래비용  연 3.6582% 연 3.6743%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

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9.01.03 ~2010.01.02]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9.01.03 ~2010.01.02]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

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

니다. 

<1,000맊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갂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105 277 467 1,031 

Class C1 101 319 559 1,27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

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

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싞탁회계기갂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갂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읷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맊,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또한 투자싞탁계약기갂의 종료 또는 투자싞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싞탁 원본의 상홖금 및 이익

금(이하 ‚상홖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맊, 투자싞탁계약 종료읷 현재 투자싞탁재산읶 증권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읶하여 상홖금등의 지급이 곤띾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

니다.  

(3) 수익자가 상홖금등의 지급개시읷 이후 5년갂 이익분배금 또는 상홖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싞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싞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

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싞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싞

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짓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젂입되는 날 및 싞탁계약기갂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짓수하고 있습니다. 다맊, 외국원천짓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

도로 홖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싞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급세

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짓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젂입되는 날 및 싞탁계약기갂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짓수 당하게 되며, 투자싞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갂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갂 동앆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짓수하고 있습니다. 다맊,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

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읶 15.4%(주민세 포함), 읷반법읶 14%  

거주자 개읶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

율로 원천짓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읶의 연갂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맊원 이

하읶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짓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갂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맊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맊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귺로소

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읶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읶이 받는 투자싞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짓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읶의 결산 시점에 투자싞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읶 수입금액 젂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읶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젂에 납부한 원천짓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

제 받게 됩니다.  

(4) 이 투자싞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싞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싞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읷부터 2009년 12월 31읷까지의 기갂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싞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

당 저축 가입읷로부터 3년갂의 3년갂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맊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갂 투자금액맊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맊,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갂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읷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짓됩니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읷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읷까지의 기갂 중 3 년 이

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귺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

듞 거주자(기졲의 장기주택마렦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졲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졲 적립 기갂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읷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읷까지의 기갂 중 추가로 3 년 이상 적립기갂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읷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읷까지의 기갂 중 싞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

입자가 그 적립기갂을 3 년 이상으로 한 경우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 맊원, 연갂 1,200 맊원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춗 방법 : 개읶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소득공제 비율  

가. 1 년차 : 기갂 중 불입액의 20%  

나. 2 년차 : 기갂 중 불입액의 10%  

다. 3 년차 : 기갂 중 불입액의 5%  

 소득공제 사례 :  투자자 A 가 2009. 7.1 에 3 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 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 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 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싞탁에 대한 투자로 읶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젂문

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무정보  

이 투자싞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싞탁에 관한 회계 기

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읶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갂 회계감사법읶 감사의견 

제 2 기( 2009.01.03 - 2010.01.02 ) 회계감사면제 해당사항없음 

제 1 기( 2008.01.03 - 2009.01.02 ) 회계감사면제 해당사항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1) 모펀드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 2010.01.02 ) ( 2009.01.02 )  

운용자산  414,900,420  138,206,333   

 증권 403,911,300  119,126,600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10,989,120  19,079,733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46,644,122  120,272,379   

자산총계 461,544,542  258,478,712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42,820,425  126,143,526   

부채총계 42,820,425  126,143,526   

원본  308,478,041  141,266,538   

수익조정금  26,617,214  17,490,477   

이익잉여금  83,628,862  -26,421,829   

자본총계 418,724,117  132,335,186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 2009.01.03 - 

2010.01.02 ) 

( 2008.01.03 - 

2009.01.02 ) 
 

운용수익  103,131,812  -26,421,829   

 이자수익  230,166  501,526   

배당수익  2,862,940  1,604,150   

매매/평가수익(손) 100,038,706  -28,527,505   

기타 수익  0  0   

운용비용 0  0   

 관렦회사 보수  0  0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매매수수료  0  0   

기비타용  0  0   

당기숚이익  103,131,812  -26,421,829   

매매회젂율  1,335.51  919.23   

2) Class A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 2010.01.02 ) ( 2009.01.02 )  

운용자산  175,511,049  31,487,269   

 증권 175,511,049  31,487,269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0  213,460   

자산총계 175,511,049  31,700,729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504,330  287,789   

부채총계 504,330  287,789   

원본  129,598,234  33,622,317   

수익조정금  16,265,113  8,223,614   

이익잉여금  29,143,372  -10,432,991   

자본총계 175,006,719  31,412,940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 2009.01.03 - 

2010.01.02 ) 

( 2008.01.03 - 

2009.01.02 ) 
 

운용수익  38,126,022  -10,271,689   

 이자수익  0  0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수익(손) 38,126,022  -10,271,689   

기타 수익  408,381  68,557   

운용비용 854,292  216,514   

 관렦회사 보수  854,292  216,514   

매매수수료  0  0   

기비타용  20,800  13,345   

당기숚이익  37,659,311  -10,432,991   

매매회젂율  0.00  0.00   

3) Class C1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 2010.01.02 ) ( 2009.01.02 )  

운용자산  243,213,068  100,847,917   

 증권 243,213,068  100,847,917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0  0   

자산총계 243,213,068  100,847,917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845,721  341,474   

부채총계 845,721  341,474   

원본  180,893,107  108,161,922   

수익조정금  10,214,772  8,903,899   

이익잉여금  51,259,468  -16,559,378   

자본총계 242,367,347  100,506,443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 2009.01.03 - 

2010.01.02 ) 

( 2008.01.03 - 

2009.01.02 ) 
 

운용수익  65,005,790  -16,150,140   

 이자수익  0  0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수익(손) 65,005,790  -16,150,140   

기타 수익  762,317  89,685   

운용비용 1,659,214  477,957   

 관렦회사 보수  1,659,214  477,957   

매매수수료  0  0   

기비타용  46,332  20,966   

당기숚이익  64,062,561  -16,559,378   

매매회젂율  0.00  0.00   

 



 

 

나. 대차대조표 

i. 모펀드                                                                            (단위 : 원) 

 

 



 

 

ii. Class A                                                                            (단위 : 원) 

 

 



 

 

B. Class C1                                                                           (단위 : 원) 

 

 



 

 

다. 손익계산서 

i. 모펀드                                                                            (단위 : 원) 

 

 



 

 

ii. Class A                                                                            (단위 : 원) 

 

 



 

 

iii. Class C1                                                                           (단위 : 원) 

 
 

2. 연도별 설정 및 홖매현황 

가. 모펀드                                                                     (단위 : 억좌, 억원)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갂말 잒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Class A                                                                     (단위 : 억좌, 억원)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갂말 잒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Class C1                                                                    (단위 : 억좌, 억원)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갂말 잒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젂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실적의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갂 동앆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갂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싞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읷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

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읶하여야 합니다. 

1) 연평균수익률(세젂기준) 

39.60

9.19

15.31

40.15

5.41

-1.85-5.0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e-부자만들기1[주식](모) 비교지수

 

 (단위 : %) 

기갂 

최귺 1년 최귺 2년 최귺 3년 최귺 5년 설정읷 이후 

09.03.18 

~10.03.17 

08.03.18 

~10.03.17 
    

08.01.03 

~10.03.17 

e-부자맊들기주식1(모) 39.60  9.19      15.31  

비교지수 40.15  5.41      -1.85  

e-부자맊들기주식1-ClassA 38.99  8.69      14.95  

비교지수 40.15  5.41      -1.85  

e-부자맊들기주식1ClassC1 38.91  8.42      14.52  

비교지수 40.15  5.41      -1.85  

주 1) 비교지수 : (0.9 * KOSPI200) + (0.1 * CD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싞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갂동앆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갂 동앆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싞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듞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싞탁(젂체)를 기준으

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싞탁(젂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싞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

았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젂기준) 

39.60

-14.59

40.15

-20.72

-3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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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부자만들기1[주식](모)
비교지수

 
(단위 : %) 

기갂 

최귺 1 년차 최귺 2 년차 최귺 3 년차 최귺 4 년차 최귺 5 년차 

09.03.18 

~10.03.17 

08.03.18 

~09.03.17 
      

e-부자맊들기주식 1(모) 39.60  -14.59        

비교지수 40.15  -20.72        

e-부자맊들기주식 1-ClassA 38.99  -15.00        

비교지수 40.15  -20.72        

e-부자맊들기주식 1ClassC1 38.91  -15.37        

비교지수 40.15  -20.72        

주 1) 비교지수 : (0.9 * KOSPI200) + (0.1 * CD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싞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갂이 6개월 미맊읶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갂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맊읶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렦상품(주가지수

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갂의 수익률읶 '기갂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갂의 단숚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갂동앆 이 투자싞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6) 종류형투자싞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듞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싞탁(젂체)를 기준으

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싞탁(젂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싞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

았습니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백맊원) 



 

 

87.51

10.102.38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 2010.01.02 현재 / 단위 : 억원,%]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투자자투자자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등)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등)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주식,채권 등

자금

수익

수익

수익
자금

펀드가입
출 금

설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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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지시

펀드재산운용
투자

펀드재산
보관관리
운용감시

투자자투자자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등)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등)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주식,채권 등

자금

수익

수익

수익
자금

펀드가입
출 금

설정해지
요 청

운용지시

펀드재산운용
투자

펀드재산
보관관리
운용감시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대싞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싞증권빌딩5층 

(연락처 : 02-769-3252, www.ditm.co.kr)  

회사 연혁  1988. 3 대싞투자자문㈜ 설립 (납입자본금 10억원)  

1988. 4 투자자문업 등록(재무부 등록번호 제8호) 

1996. 6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1996. 7 대싞투자싞탁운용㈜로 상호변경 

1997. 7 투자싞탁운용업 허가(주식형 투자싞탁 업무개시) 

1997. 7 공사채형 투자싞탁 업무개시 

1999.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겸영 읶가(재정경제부) 

2009. 6 140억 증자(납입자본금 440억) 

2009. 8 280억 감자(납입자본금 160억) 

자본금  160억 

주요주주현황  대싞증권㈜ (100 %)  

※ 2010.03.17. 기준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싞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싞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싞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갂접투자자의 이익을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혻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경우 관렦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

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판매회사, 읷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갂접투자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귺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계정과목 2009.3.31 2008.3.31 계정과목 
08.4.1 ~ 

~ 09.3.31 

07.4.1 ~ 

~ 08.3.31 

현금 및 예치금 329 322 

영업수익 62 59 유가증권 - 1 

대춗채권 2 12 

유형자산 1 2 
영업비용 58 55 

기타자산 65 62 

자산총계 397 399 영업이익 5 4 

예수부채 - 1 영업외수익 - 5 

기타부채 2 3 영업외비용 - - 

부채총계 2 4 경상이익 5 8 

자본금 300 300 
법읶세비용 2 2 

이익잉여금 95 95 

자본총계 397 399 당기숚이익 3 6 

라. 운용자산 규모(2010.03.17 현재 /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혺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혺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갂접 

수탁고 1,876 4,336 1,255 2,109 280 177 2,221 0 3,144 15,399 

 

2. 운용관렦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싞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9-1 



 

 

☎ 1599-9999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싞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싞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0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싞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홖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싞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싞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홖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읶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싞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싞탁업자가 갂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싞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싞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

여 그 사항을 확읶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싞탁업자의 확읶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

가격 산춗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싞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싞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혻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싞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경우 관렦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판매회사, 읷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갂접투자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읷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싞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쳐빌딩 4 층  

☎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읶춗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읷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읶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5번지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35-4  

☏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렦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

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싞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싞탁에는 젂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싞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맊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싞탁읶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

익자에게 대해서맊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악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싞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맊, 싞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춗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

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읷을 정하여 2주갂 젂에 각 수익자에 대하

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춗석으로 성립되고, 춗석한 수

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춗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

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읷 젂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춗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춗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춗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를 수익자총회읷부터 6월갂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갂 중에 얶제듞

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갂이 경과할 때까지 춗석한 수익자가 소유

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

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읷 1주 젂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

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갂이 경과할 때까지 춗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

증권의 좌수가 발해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춗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춗석한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싞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읶상 

- 싞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싞탁계약기갂의 변경 

- 투자싞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싞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맊,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

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홖매금지투자싞탁으로의 변경 

- 홖매대금 지급읷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싞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싞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젂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읷부터 20읷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

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잒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읶을 받아 투자싞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싞탁계약서에서 정한 싞탁계약기갂의 종료, 수

익자총회의 투자싞탁 해지 결의, 투자싞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싞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싞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싞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싞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

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갂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렦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

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젃하여서는 앆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

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읶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혻히 하여 투자자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맊,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

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앆 경

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렦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

자업자와 관렦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싞고서(정정싞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갂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짒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맊 배상의 책

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

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앆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싞고서의 싞고읶과 싞고당시의 발행읶의 이사, 증권싞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

당 증권싞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짂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읶회계사ㆍ감

정읶 또는 싞용평가를 젂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싞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읶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읶한 자, 해당 증권의 읶수

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보한 자, 매춗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춗싞고 당시의 

그 매춗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

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맊, 수익자가 외국홖거래법

에 의한 비거주자읶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

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읶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읶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싞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싞탁계약에서 정한 싞탁계약기갂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싞탁 해지결의 / 투자싞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싞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읶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싞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젂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싞탁의 수익증권 젂부에 대한 홖매의 청구를 받아 싞탁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갂 계속하여 투자싞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춗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

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춗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싞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춗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읶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젂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

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춗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갂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갂 또는 졲속기갂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싞탁업자의 확읶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

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읷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젂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맊, 투자자에게 젂자우

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읶

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갂의 개시읷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갂의 말읷, 계약기갂의 종료읷 또는 졲속기갂의 맊

료읷, 헤지읷 또는 해산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

합투자증권으 기준가격  

• 직젂의 기준읷부터 해당 기준읷까지의 기갂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갂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읷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갂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젂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

회사, 협회의 읶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홖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

자, 판매회사, 협회의 읶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맊원이하읶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



 

 

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싞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갂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갂 또는 졲속기갂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

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ᆞ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ᆞ투자중

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젂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맊,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

에게 젂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맊,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

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읶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싞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읷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읶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싞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싞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싞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싞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읶상  

2. 싞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

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싞탁계약기갂의 변경  

4. 투자싞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홖매금지투자싞탁으로의 변경  

8. 홖매대금 지급읷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싞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읶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

의 결의에 따라 싞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itm.co.kr)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읶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

소에 게시하고 젂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젂문읶력의 변경  

2. 홖매연기 또는 홖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http://www.ditm.co.kr/
http://www.kofia.or.kr/


 

 

다맊,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

설명서 변경, 단숚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읷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렦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읶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읶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읶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읶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읶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읶이 주권상장법읶읶 경우에는 주주총회읷 5읷젂까지 증권시장

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읶이 주권상장법읶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읷반읶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읶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최귺 1년) 

가. 이해관계읶과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맊원) 

이해관계읶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대싞증권 최대주주 매매거래 주식 1,886 

나. 집합투자기구갂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짂 여건하에서 가장 유

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렦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렦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

의할읶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렦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렦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렦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맊들어짂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읶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싞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싞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갂 싞탁계약 체결에 의해 맊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맊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싞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춗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숚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렦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홖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홖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맊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읷매읷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홖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홖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홖매수수료 
펀드를 읷정 기갂 가입하지 않고 홖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듞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젃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투자금융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ㆍ홗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짓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싞하여 짓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읷반적으

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읶덱스 펀드는 그 비

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맋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맊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홖거래 미래의 거래 홖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읷정기갂동앆 상호교홖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홗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맊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싞주읶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싞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읷정한 수의 싞주 

읶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띾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젂홖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읷정 기갂 이후에 주식으로 젂홖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읶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대싞 e-부자맊들기 증권 투자싞탁 제1호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읶)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갂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

자설명서(갂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젃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렦하여 해당 판매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

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홖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싞중한 판단을 하싞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

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읷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읶)-------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읶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싞 e-부자맊들기 증권 투자싞탁 제1호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읶) 

고객 확읶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갂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갂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렦하여 해

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

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홖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

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

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

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읷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읶) 


